
알고 싶은 법률 상식

유언이란 유언자의 사후(死後)의 법률관계, 특

히 재산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두는 최종적

인 의사표시이다.

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효과가 발

생하는 ‘상대방 없는’ 단독행위이다.유언은 유

언자의 사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의 

사후 상속재산 등에 대한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

하는 것이 중요하다.

따라서 유언은 그 방법이 자유롭지 않고 엄격한 

법정 방식을 따라야하는 요식행위이다. 

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

이 생기지 아니한다(민법 제1065조)

유언의 방식에는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, 공정

증서, 녹음, 비밀증서, 특별방식으로 구수증서

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간단한 방법

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.

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서하는 것

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일부,  전부를 타인이 쓰

거나 타인에게 구수하여 필기시킨 것일지라도 

아무런 효력이 없다. 

자필증서 유언을 하기 위하여는 유언자가 그 전

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

야 한다(민법 제1066조 제1항).

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유언자의 의사에 일치된

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면 소용이 없

는 것이다. 

만약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

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 그 효력

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

지장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. 

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

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, 적어

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

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

추어야 하는 것이다.

(대법원 2014.09.26. 선고 2012다71688 판결)

유언의 효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막기 위해

서는 유언의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숙지를 한 

뒤 유언을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. 

김낙의
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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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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